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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거 주차장 설치

직 책 성 명 화번호
보 행 자 거 과 장 임 동 국 3707-8310

자 거 시 설 장 심 형 보 6361-3834
담 당 자 장 길 홍 6361-3836

  사업목

○ 자 거 교통수요가 많은 지하철역 주변에 자 거 용 주차시설을 설치하여

자 거와 교통 간에 원활한 환승체계 구축

 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2011.1~ 2011.12

○ 치 :강서구 발산역 지하보도,은평구 응암역,성동구 옥수역,

한양 역,상왕십리역,마장역,장한평역

○ 규 모 :강서구 ( 폐형보 함 3개조 100 ),성동구 ( 폐형보 함 100 )

은평구 (자 거보 160 ,자 거 여 100 ,수리센터 등)

○ 사 업 비 :1,146백만원

  추진 황 계획

○ 2011.1~ 5:설계용역 시행

○ 2011.4 :공사발주 착공

○ 2011.12 :공사 공

 감추경 사유

○ 시․구 매칭사업으로 강서구 자 거주차장 설치 사업이 취소되었기에

감추경하고자 함

 2011감추경 산(안)
(단 :백만원)

구 분 추경 산(안) 기정 산 증 감 산 출 내 역

자치단체자본보조 846 1,146 △300 ∘ 강서구 자 거 주차장 300백만원



노인보호구역 개선
직 책 성 명 화번호

보 행 자 거 과 장 임 동 국 3707-8310
보 행 교 통 장 정 제 호 3707-9821
담 당 자 유 은 녕 3707-8116

 목

○ 보호구역의 도로교통시설을 개선하여 교통사고의 험으로부터 노인 보호

 사업개요

○ 규 모 :노인보호구역 13개소

○ 사업기간 :2011.1~ 12

○ 총사업비 :1,000백만원

 사업추진 황 실

○ 2011.8 :교통안 시설 심의 실시설계

○ 2011.9 :보호구역 개선공사 발주(은평2개소,강서1개소,강남1개소)

○ 2011.12 : 공 정

 (감)추경사유

○ ’11년에는 당 13개소가 신규로 지정될 것으로 계획하 으나 시설장의

신청이 없어 재 5개소만 신규 지정하여 개선사업(4개소)시행하고 미사업

추진분에 하여 감추경하고자 함

-’11년 1월 보호구역 지정권 이양(경찰청장→시장)에 따라 효과 인 보호구역 지정

개선을 하여 매뉴얼 수립 에 있으며,매뉴얼 수립 후 극 인 홍보 등을

통해 확

-’12년은 노인･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으로 장애인 보호구역 함께 추진

 2011감추경 산(안)
(단 :백만원)

구 분 추경 산(안) 기정 산 증 감 산 출 내 역

계 257 1,000 △743

시 설 비 250 984 △734 ∘ 노인보호구역 4개소 설계용역비 공사비 250백만원

감 리 비 5 13 △8 ∘ 보호구역 공사비 250백만원의 2.06% 5백만원

시설부 비 2 3 △1 ∘ 보호구역 공사비 250백만원의 0.72% 2백만원



서울도심 주요지역 횡단보도 정비

직 책 성 명 화번호

보 행 자 거 과 장 임 동 국 3707-8310
보 행 교 통 장 정 제 호 3707-9821

담 당 자 김 상 범 3707-8564

  사업목

○ 도심과 주요지 에서의 횡단보도 미설치 지 이나,지하도 등으로

보행동선이 단 된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불편을 최소화하고

보행통행권 개선

  사업개요

○ 치 :서울시내 주요도로

○ 규 모 :119개소 (’11년 18개소)

○ 사업기간 :2008~ 2014

○ 총사업비 :10,780백만원

  추진 황 계획

○ 2011.2~ 3:보행불편 해소를 한 횡단보도 설치를 한 횡단보도

확충․정비 기본 실시설계 용역발주 업체 선정

○ 2011.3~ 9:횡단보도설치를 한경찰청교통안 시설 의 실시설계

○ 2011.4~10:횡단보도 설치 공사 추진(15개소)

-사직공원앞,종로4가,한성 입구,성신여 입구,목1동주민센터,

발산동주민센터,개 교, 시장앞, 시장교차로,선거 리 원회,

장사거리,서울의료원,모래내설 탕앞,올림픽회 앞,종합운동장앞

※ 타사업 추진(사고잦은 곳 개선, 앙버스차로 개선,자치구사업):8개소

-한남역삼거리,망우3동앞,신도림역,일원1동주민센터, 화동 한신아 트 앞,

서울 입구역,독립문역,홍제역

○ 2011.11~12:횡단보도 설치 완료지 교통 향 분석



 (감)추경사유

○ 당 횡단보도 확충 계획지 서울 입구역,신도림역등이 타사업으로

추진됨에 따라 잔여액이 발생되어 감추경(400백만원)하고자 함

-서울 입구역은 횡단보도 뿐만 아니라 교차로 반 인 구조개선과 병행되어야

함에 따라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(국비지원)으로 추진

-신도림역앞은 앙버스차로 개선공사와 병행하여 추진

 2011(감)추경 산
(단 :백만원)

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
2011

2012이후
추경 산(안) 기정 산 증 감

시설비 10,780 5,300 1,060 1,470 △400 4,410



무장애 공간조성 사업
직 책 성 명 화번호

보 행 자 거 과 임 동 국 3707-8310
교통약자이동편의 유 경 상 6321-4239

담 당 자 이 만 호 6321-4224

 사업개요

○ 치 :다운복지 (노원구),녹색병원( 랑구)

○ 내 용 :사업 상지 주변 주요 이동경로상의 보행환경 조성,

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 정비 등

○ 사업기간 :2009~ 2013

○ 총사업비 :2,173백만원

 사업추진 황 실

○ 2009.2월 :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

○ 2009.3~ 12월 :국립재활원 시범사업 기본 실시설계

○ 2010.7~ 2011.6 :국립재활원 일 시범사업 공

○ 2011.12월 :ꡔ서울시 교통계획ꡕ수립 ( 정)

-‘교통약자 이용환경개선’부문과 연계하여 2012년부터 실행계획 수립후 추진

 감추경사유

○ 특정 사업 상지 주변 주의 개선사업은 보행환경개선을 심으로

추진하는 경향이 있고 서울시 역의 교통시설 이용환경을 개선하기에는

한계가 있으므로,

○ 2011.11월 재 수립 인 ꡔ서울시 교통계획(교통약자 이용환경개선)ꡕ과

연계하여 서울시 역의 교통시설의 이용환경 개선을 우선 으로

추진하고자 함

 2011감추경 산(안)
(단 :백만원)

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
2011

2012이후
추경 산(안) 기정 산 증 감

계 2,173 2,010 - 163 △ 163

∘’11.12월 수립 정인
교통계획과

연계하여 추진

실시설계 443 280 - 163 △ 163

시설비 1,699 1,699 - - -

감리비 25 25 - - -

시설부 비 5 6 - - -



장애인콜택시 운

직 책 성 명 화번호

보 행 자 거 과 임 동 국 3707-8310

교통약자이동편의 유 경 상 6321-4239

담 당 자 김 경 용 6321-4240

 목

○ ’03년 해고된 장애인콜택시 운 원이 법원의 해고무효 결됨에 따라

해당 운 원에 해 복직 포함 임 지 조치를 하여 발생한 법

의무사항을 이행하고자 함.

 추진경

○ ’03.12.31 :권00외 6명 계약 해지

(’03년 근무성 평가결과 기 수(70 )미만자 7명 계약해지)

○ ’04.5.20~10.20 :권00외 6명 구제신청(지방/ 앙노동 원회)

-공단승소

○ ’05.7.7행정소송(1심):부당해고(공단 패소),부당노동(공단승소)

○ ’06.12.9행정소송(2심):공단 부 승소

○ ’11.4.14 법원 :부당해고(고법 기환송),부당노동(공단승소)

(근로계약 갱신 기 권 인정,공정하고 객 이지 않은 심사)

○ ’11.8.31고등법원재 결:공단 패소(항소기각)

○ ’11.11월 : 앙노동 원회의 재처분(구제명령)조치에 따른

이행 조치

○ ’11.11월말 :해고 운 원 복직 명령과 교육후 장 배치

○ ’11.12월 :구제명령 이행결과 앙노동 원회에 통보

(복직 임 지 결과 등)



 추경사유

○ 근로기 법 제31조제3항 제111조에 따라 구제명령 확정된 사항으로,

1개월 이내 미이행시,1,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 부과 사용자 처벌

조치에 해당되어,가능한 빠른 시일내 산 후속 조치하는 것이 시

재정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 법 이행 필요함

 2011추경 산(안)
(단 :백만원)

구 분 추경 산(안) 기정 산 증 감 산 출 내 역

소계 23,987 22,669 1,318

민간 탁 22,777 21,459 1,318 ∘ 해고 운 원 7명(7년간 임 지 )

민간 행사업비 1,200 1,200 -

시책업무추진비 10 10 -



자 거도로( 천로)설치 (명시이월)

직 책 성 명 화번호

보 행 자 거 과 임 동 국 3707-8310
자 거 시 설 장 심 형 보 6361-3834

담 당 자 하 3707-8344

 목

○ 녹색교통수단으로 각 받고 있는 자 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할수 있도록

생활권역내 자 거도로를 조성함으로서 자 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 사업개요

○ 사업 치 : 악구 천로 (진 카센터앞~원당 교입구)

○ 사업계획 :차로재구획을 통한 자 거도로 신설

○ 사업개요 :폭1.5m,연장0.45㎞

○ 사 업 비 :430백만원

 사업추진계획

○ 천로 자 거도로 신설

-2011.1~ 3 :자 거도로 실시설계

-2011.5 :사업계획안 서울경찰청 의

-2011.6~10 :공사계약,사업착수, 공

 2011명시이월 사업 산(안)
(단 :백만원)

구 분 2011년 산 명시이월 산 출 내 역

계 430 420

시설비 430 420 ∘ 악구 천로 자 거도로 설치 0.45㎞

 명시이월사유

○ 차로상 자 거도로조성에 따른 주민불편 상 면 재검토

○ 서울형 자 거도로 설치 유지 리 매뉴얼 발간 후 사업계획방안 제시

○ 주민설명회,자문회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,사회 합의 도출 후 사업추진




